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성연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3572호

다. 제출일자 : 2026. 3. 30.

라. 회부일자 : 2026. 3. 31.

II. 제안사유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이동편의증

진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Ⅳ.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4. 3. ~ 2026. 4. 7.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제출의견 : 원안가결

1) 교통정책과-6961(’26.4.15.) “제335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에 대하여 정밀한

관리 필요성 인정

· 정기적, 반복적 만족도 측정 및 정책 반영 필요

- 장애인콜택시 만족도 조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

고 있는 사항

- 교통약자법에 따라 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

고 있으며,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므로 별도이견

없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Ⅴ.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운영 중

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에 대한 이

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2)

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

미하며 그 이용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3)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상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을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등의이용이어려운노인등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게할필요가있다고시ㆍ군의조례로정하는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다양한 차량을 활용

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4)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5)에서는 특

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은 장애인의 이동 특성에 따라 장

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등으로 구분·운영[별 첨]되고 있으며,

’25년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서울시설공단에 등록된

40,387명6)이고, 이중 휠체어 이용자는 26,242명(65%), 비

휠체어 이용자는 14,145명(35%)으로 구성되어 이용자의 이동

특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구분되어 있음7)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2(교통약자의 이동지원)

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

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

6) ’25년 11월말 기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서울시설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수): 40,387명

7) 특별교통수단 이용건수(휠체어 이용유무 구분)

구 분 총 이용건수
휠체어 이용 휠체어 미이용

공단특장 법인특장 공단특장 법인특장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2021년 1,220,579 789,025 - 279,968 - 151,586 -
2022년 1,347,759 868,664 - 310,804 - 168,291 -
2023년 1,496,305 971,838 - 337,398 - 154,985 32,084
2024년 1,821,952 961,321 73,573 287,167 14,908 68,072 416,911
2025년 2,171,501 929,240 209,176 246,984 38,230 66,759 681,112



○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

치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

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서울시는 「교통약자법」제7조

및 현행 조례 제5조8) 등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9)

○ 현재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은 서울시설공단

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전화조사

및 문자 설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당해 연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10)되고 있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서비

스 품질관리에 활용중임

참고로 최근 5년간 종합 만족도는 88~92점 수준으로 전반적으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

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교통정책과-18241, ’23.10.24.)

10) 장애인콜택시운영처-8014 ‘2025년 장애인콜택시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계획’(’25.11.03.)



[참고] 장애인콜택시 만족도조사 결과

○ 조사주기: 연 1회

○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문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병행

○ 조사대상: 당해 연도 1회 이상 장애인콜택시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

○ 조사활용방법: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에 활용중

- 꾸준히 제기되는 개선 필요항목은 ‘대기시간’으로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법인특장 증

차, 단시간 운전원 투입 및 바우처 택시를 통한 휠체어 미이용 고객 분산 등을 추진

하여 ’26년 2월 기준 대기시간 30분대 유지 중

○ 조사결과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용자 종합 만족도 89.8점 88.2점 89.0점 92.3점 90.3점

○ 따라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운영 현실을 반영

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일상 이동을 직접

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인 만큼 서비스의 질과 이용 만족도가 곧

이동권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 필요

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만족도 조사 결과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과제

도출,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병행

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 조사 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보완으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 절



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7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평가 및 환류) 중 제

목의 ‘환류’는 어떤 시스템이나 과정에서 나온 결과(산출)를 다시

원인(투입)에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흐름을 계산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환류’를 ‘반영’으로 용어

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별 첨]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현황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외   
 (’26년 2월말 기준)

구  분
서울시설공단(교통실) 서울시각장애인

연합회(복지실)공단장콜 법인장콜 바우처택시 장애인복지콜

이 용 대 상 중증보행장애인
<휠체어/비휠체어 장애인>

장콜, 복지콜 등록자 중
바우처택시 회원등록자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등록인
원

구 분 42,891명

휠체어

유무
휠 27,153(63%)

비휠
15,738(37%)

지역별 서울 26,555(62%)
비서울

16,336(38%)

※ 전체 서울시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79,147명(150명당 1대 기준)

38,730명
∙ 복지콜이용자(서울 거주, 
신용카드발급자) : 10,434 

∙ 장콜이용자(제한없음): 28,296

29,412명
(시각 

15,927명 
신장 

13,485명)

운  영  규 
모

총 841대(법정 100% 527대) 콜택시 8,600대
‧ 나비콜(복지콜등록자) 1.6천

‧ 온다(장콜등록자) 7천대

 161대
(승합.승용)특장차  691대

(시설공단)
특장차 150대

(법인택시)

운 영 인 력
총 902명

(시설공단 상담원 34명 및 운전원 830명, 관리직 
38명)

      ※단시간운전원(약 9개월, 4~12월 근무) 167명 계약체결
      ※법인특장 및 임차택시는 택시기사가 운행

∙ 나비콜 배차 : ㈜나비콜 상담원 
17명 → 나비콜 배차 실패 시, 
온다콜 배차 전환

∙ 온다택시 배차 : 시설공단 상담원 
→ 택시 배차

총 225명 
(사)서울시각장
애인연합회 
상담원 16, 
운전원 190, 
관리직 19명

배차신청방
법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배차신청
(콜전화/장콜앱 신청 → 장콜또는 바우처택시 배차)

 ※기사앱에 승객 정보(이동식휠체어 등) 표시 가능
 ※전일접수제 : (1~4월) 7,8,10시 80명 접수 / (5~12월) 100명 접수
                각 시간대에 즉시콜과 경합
 ※배차접수 : 접수순서(15), 대기시간(35), 거리(40), 휠체어 유무(가점)

∙ 복지콜회원→나비콜 콜전화
∙ 장콜회원 → 시설공단 콜전화 

또는 앱배차 신청(’24.9~)

생활이동
지원센터 
전화 신청

이 용 요 금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 (요금은 이용자 부담)

※5㎞(기본요금) 1,500원, 5㎞∼10㎞ 280원/㎞, 

10㎞ 초과 70원/㎞

장애인콜택시 요금 본인부담,
차액요금 지원(티머니 → 기사)

※ 30㎞초과시 750원/㎞

장콜요금 
동일

※10㎞ 초과시 
200원/㎞

이 용 횟 수  
및  이 용 구
역

 횟수 제한 없음 월 60회 이내
 시각 : 제한 없음
 신장 : 1일 2회

서울 및 인접지역(12개시) 이동
※ 수도권간 광역이동은 별도 신청(총 30대, ’23.12.~)

 ∙ 나비콜 : 수도권내 이동
 ∙ 장콜 : 서울 및 인접지역

 서울 및 
인접지역 

’25년 예산 80,632백만원
(9,539백만원)

※ 바우처택시 예산에 포함 18,432백만원 16,060백만원

’26년 예산 82,953백만원 - 27,734백만원 15,928백만원

탑 승 건 수
( ’ 2 5 ) 1,298,977건 1,075,308건  399,061건

탑 승 건 수
( ’ 2 6 ) (1~2월) 229,397건 1,099,371건 227,277건

※ 26.1.1일 기준, 임차택시 운영 종료

https://search.daum.net/search?w=img&DA=IIM&q=%EB%B0%94%EC%9A%B0%EC%B2%98%ED%83%9D%EC%8B%9C&docid=332WQ-EQZQyegw0v_n
https://search.daum.net/search?w=img&DA=IIM&q=%EB%B0%94%EC%9A%B0%EC%B2%98%ED%83%9D%EC%8B%9C&docid=332WQ-EQZQyegw0v_n
https://search.daum.net/search?w=img&DA=IIM&q=%EB%B0%94%EC%9A%B0%EC%B2%98%ED%83%9D%EC%8B%9C&docid=332WQ-EQZQyegw0v_n

